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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 

COVID-19 관련 세금 인센티브 추가 연장 규정 
 

COVID-19 로 인해 다수의 납세자들이 지속적으로 경제적,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

있으며 이에 대응하기위해 2022 년 7 월 11 일 인니 재무부 장관(MoF)은 규정 

113/PMK.03/2022 (PMK-113) 및 114/PMK.03/2022(PMK-114)를 발표 6 월 30 일 

만료된 COVID-19 관련 세금 감면 일부를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연장함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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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 년 7 월 29 일 

In this issue: 
 

1. Regulations providing tax 
incentives during the COVID-19 
pandemic further extended 

2. Use of National Identification 
Number as Tax Identification 
Number 

3. Taxation for sole proprietorship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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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MK-113  
 

PMK-113 은 이전 PMK-226/PMK.03/2021(PMK-226) (Tax Info January 2022 참조)에 

의해 연장되었던 COVID-19 대응에 필수적인 의료 상품 및 활동에 대한 세금 감면을 

연장함: 

• 적격 수령인이 과세 대상 필수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세 미징수 혜택 

• 필수품을 수입하는 적격 납세자는 수입에 대한 제 22 조 소득세 면제 

• COVID-19 대응을 위한 필수품 구매 및 판매에 대한 제 22 조 소득세 면제 

• 2020 년 정부 규정 No. 9 에 따라 제공된 제 21 조 근로소득세 인센티브 

 

또한 PMK-113 은 세금 감면을 받는 방법과 e-Faktur 시스템을 사용하여 발행된 

부가세 세금계산서의 정보기입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업데이트된 지침을 제공함.  

 

PMK-113 에는 다음과 같은 경과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: 

• 2021 년 공급된 세금 계산서의 수정은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신고되어야 함. 

• 2022 년 공급된 세금 계산서의 수정은 2023 년 1 월 31 일까지 신고되어야 함. 

• 세금계산서 수정이 해당 적격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관련 공급은 부가세 

미징수 혜택 대상이 되지 않으며 따라서 부가세 징수 대상이 됨. 

• 본 규정에  따른 일부 혜택에 대한 보건부 장관(MoH) 추천서가 2022 년 6 월 

30 일 만료되었으므로 납세자는 필요한 추천서를 MoH 에 다시 요청해야 함. 

• COVID-19 대응 필수품 구매 및 판매에 대한 제 22 조 소득세 면제 대상 납세자는 

면제 요청서를 세무서에 온라인으로 다시 제출해야 함;  

• 2022 년 7 월 1 일에서 10 일 사이 상기 언급된 PP-29 에 따른 조세 혜택 및 

제 21 조 근로소득세 인센티브를 활용하고자 하는 납세자 대상 과세 대상 필수품 

인도는 PMK-226 의 규정을 따라야 함. 

 

PMK-114 
 

PMK-114 는 재무부 장관령 No. 3/PMK.03/2022(PMK-3) (Tax Info February 2022 

참조)에 의해 재도입된 세금 감면을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연장함.   

 

본 규정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음: 

• 수입관련 선납법인세(소득세법 제 22 조) 면제; 

• 월선납법인세 50% 감면; 및  

• 특정 건설업 최종분리소득세(소득세법 제 4 조 2 항) 정부 부담. 

 

PMK-114 경과 규정은 아래와 같음: 

• 2022 년 6 월 이후 월선납법인세 50% 감면 혜택 연장을 위해 납세자는 

온라인으로 세무서에 재신고를 해야 함. 2022 년 7 월 1 일 이후의 신규 혜택 

신청은 PMK-114 발효 30 일 이내에 (즉, 2022 년 8 월 10 일까지) 마무리되어야 함; 

또한 

• 소득세법 제 22 조 수입관련 선납법인세 면제를 원하는 납세자는 온라인으로 

면제승인을 재 신청해야 함. 

 

Since the effect of COVID-
19 pandemic continues to 
present economic and 
financial challenges to 
many taxpayers, the MoF 
re-extends some of the 
tax reliefs that have 
already expired. 

https://www2.deloitte.com/content/dam/Deloitte/id/Documents/tax/id-tax-info-jan2022.pdf
https://www2.deloitte.com/content/dam/Deloitte/id/Documents/tax/id-tax-info-feb2022-en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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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번호를 납세자번호로 사용 
 

납세자번호(Nomor Pokok wajib Pajak (NPWP))는 국세청(DGT)에서 관리하는 

납세자의 15 자리 등록 번호이며 주민등록번호(Nomor Induk Kependudukan (NIK))는 

인도네시아 주민을 위한 16 자리 등록 번호로 인구/주민 등록국 (Direktorat Jenderal 

Kependudukan dan Pencatatan Sipil(DGPCR))에서 관리함. DGT 와 DGPCR 간의 

데이터 통합을 위해 정부는 단일 등록 번호 사용, 즉 NIK 를 NPWP 로 사용하는 방식을 

도입함. 통합을 준비하기 위해 2022 년 7 월 8 일에 재무부는 규정 No.  

112/PMK.03/2022(PMK-112)를 발표했음. 

 

인도네시아 거주자 개인 납세자 
 

• 2022 년 7 월 14 일부터 개인 납세자의 NIK 가 NPWP 로 사용됨. 

• DGT 는 DGPCR 에서 유지 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해 세무 행정 데이터를 검증함. 

데이터가 레지던시 데이터와 일치하면 NIK 가 활성화됨. 그렇지 않으면 DGT 는 

납세자가 실제 조건과 일치하도록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미리 결정된 특정 

채널을 통해 유효하지 않거나 일치하지 않는 데이터를 납세자에게 명확히 함. NIK 

데이터가 NPWP 로 확인되면 DGT 는 납세자에게 이를 통보함. 

• 기존 15 자리 NPWP 는 경과기간(2022 년 7 월 14 일~2023 년 12 월 31 일) 동안 

제한된 용도로 사용됨. 

• 2022 년 7 월 8 일부터 2023 년 12 월 31 일 사이에 조세 목적으로 등록한 

인도네시아 거주자의 경우 DGT 는 NIK 를 NPWP 로 활성화함. 

• 2024 년 1 월 1 일부터 세금 및 기타 목적을 위해 16 자리 NIK 가 NPWP 를 대체함. 

 

인도네시아 비거주자  개인 납세자, 법인 납세자 및 정부 기관 

납세자 
 

• 2022 년 7 월 14 일부터 납세자는 16 자리 NPWP 를 생성하려면 기존 NPWP 앞에 

"0"을 추가해야 하는데 이는 16 자리 NPWP 를 사용함에 있어 동등 기준을 

제시하기 위함임. 

• 16 자리 NPWP 사용시 DGT 는 조세정보 시스템의 최신 데이터 정확성 관련 

납세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것이며 이에 대해 납세자는 승인 또는 필요한  

업데이트를 할 수 있음. 

• 2022 년 7 월 8 일부터 2023 년 12 월 31 일 사이에 납세자번호를 등록하는 신규 

납세자의 경우 DGT 는 "0"으로 시작하는 16 자리 NPWP 를 제공함. 납세자는 

필요한 경우 앞에 "0"을 생략하여 15 자리 NPWP 를 만들 수 있음. 

• 2024 년 1 월 1 일부터 15 자리 NPWP 사용은 중단됨. 

 

지점 납세자 
 

• 2022 년 7 월 8 일 이전에 이미 NPWP 를 취득한 지점에는 사업장 활동 장소의 

등록 번호가 제공됨(NITKU(Nomor Identitas Tempat Kegiatan Usaha). 지점에 

The existence of two 
different personal 
databases in Indonesia for 
taxation (NPWP) and 
residency (NIK) will end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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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 기존 NPWP 는 2023 년 12 월 31 일까지 조세관련 권리 및 의무를 수행하는 

지속 사용 가능함. 

• 2022 년 7 월 8 일 이후에 NPWP 에 등록한 지점에는 16 자리 NPWP 및  NITKU 가 

제공됨. 

• 2024 년 1 월 1 일부터 지점 납세자는 NITKU 를 거주지와 구별되는 사업장 ID 로 

사용함. 

 

2024 년 1 월 1 일부터 다음 행정 서비스에 대해 NPWP 정보가 필요한 당사자는 조세 

식별 목적으로 16 자리 NPWP 를 사용해야 함. 

• 정부 지출 서비스; 

• 수출입 서비스; 

• 은행 및 기타 금융 부문 서비스; 

• 사업체 설립 및 사업 허가 서비스; 

• DGT 가 제공하지 않는 정부 행정 서비스; 및 

• NPWP 정보가 필요한 기타 서비스 

 

PMK-112 는 관련 당사자가 2024 년 1 월 1 일부터 완전히 시행될 변경 사항에 

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돕는 기초 역할을 함. 단일 등록번호의 기술적 

측면이 PMK-112 에서 해결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기술적 지침 제공을 위한 규정이 

추후 발행될 수 있음. 

 

개인기업에 대한 과세 
 

2020 년 법률 11 호와 2021 년 정부령 8 호는 중소기업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이 완전 

개인소유 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개인기업을 도입함.  다만, 이 기업이 

더 이상 개인이 아니며 개인기업의 법적 요건이 일반 유한책임회사와 상이하기 때문에 

개인기업에 대한 조세등록 요건 및 소득세 처리와 관련하여 질문이 제기되었음. 이에 

2022 년 7 월 7 일 DGT 는 관련 지침과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 국세청 훈령 No. SE-

20/PJ/2022(SE-20)를 발행함. 

 

기본적으로 SE-20 은 아래 사항을 확인함: 

• SE-20 은 개인기업이 법인 납세자로 취급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. 따라서 연간 

총소득이 IDR 5 억 이하인 개인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 면제 대상이 아님. 

• 개인기업은 정관 및 법무부 장관이 발급한 개인기업 등록증과 경영진의 NPWP 를 

첨부하여 NPWP 를 등록해야 함. 

• 2018 년 정부령 제 23 호에 따른 총수입의 0.5%에 해당하는 최종 소득세율은 연간 

총수입이 IDR 48 억 미만인 개인기업에 적용됨. 

• 연간 총수입이 IDR 500 억 미만인 개인기업은 최대 IDR 48 억까지 초기 총수입에 

대해 50% 법인세율 감면 형태로 소득세법 제 31E 조의 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

있음. 

 
*****  

SE-20 provides guidance 
and clarification on tax 
matters related to sole 
proprietorship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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